
희귀난치성 질환자 자가치료용 의약품 수입신청시 

관부가세면제 안내

  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의 관부가세면제를 위한 관세법(법률 

제21208호, 2026. 4. 1. 시행 예정) 및 조세특례제한법(법률 제21223호, 2026. 4. 1. 

시행 예정)이 개정됨에 따라 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

의약품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신청한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. 

-  아   래  - 

■ 관부가세면제

  * 관부가세면제대상 희귀난치성 질환목록: https://www.law.go.kr/행정규칙/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

에관한기준/(2025-231,20251230) [별표4] 및 [별표4의2]

■ 시행일 : 2026년 4월 1일자 신청 건부터

[붙임] 1. 희귀난치성 질환자용 진단서 작성 예시

 

대상환자

희귀난치성 질환자

※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별표 2 제3호나목2)에 따라 보건

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*을 가진 자

대상품목

자가치료용 의약품

※ 환자 자신의 희귀난치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센터로 수입

신청한 품목

요    건

진단서 상병코드 및 약품명(성분명) 포함 소견 기재

※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

(수입하려는 의약품이 구매를 신청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

의 희귀난치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는 소견이 기재)

https://www.law.go.kr/%ED%96%89%EC%A0%95%EA%B7%9C%EC%B9%99/%EB%B3%B8%EC%9D%B8%EC%9D%BC%EB%B6%80%EB%B6%80%EB%8B%B4%EA%B8%88%EC%82%B0%EC%A0%95%ED%8A%B9%EB%A1%80%EC%97%90%EA%B4%80%ED%95%9C%EA%B8%B0%EC%A4%80/(2025-231,20251230)


[붙임 1] 희귀난치성 질환자용 진단서 작성 예시


